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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미행정부는 이민자가 정부보조를 받는 경우 영주권 신청 시 문제를 삼겠다는 

내용을 여러 번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불안만 

가중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난 9 월 22 일, 국토안보부에서 새로운 개정규칙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60 일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실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발표내용이 향후에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행정규칙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정부가 정부보조혜택을 문제 삼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미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혜택을 보는 이민자들에게는 영주권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2. 현재까지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되는 정부보조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새로운 행정규칙이 나오기 전에는 다음의 프로그램 세 가지의 혜택을 받으면 문제가 

있었습니다. Temporary Assistant for Needy Families (TANF),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생활보조금), EITC (근로소득세액공제), 그리고 Medicaid (응급상황과 장애교육 관련 혜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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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 발표된 행정규칙에 추가가 된 정부보조가 있나요? 

 

•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생활보조금) 

• Medicaid (응급의료보조와 장애교육관련 혜택 제외) 

• Medicare Part D Low Income Subsidy (처방약 비용 보조) 

• Institutionalization for long-term care at government expense (long-term care 보조금) 

 

 

4. 이전에는 오바마케어, 푸드스탬프도 문제 삼는다고 들었습니다. 

 

오바마케어, 푸드스탬프 (SNAP), 공공주택보조금 (Public Housing), 섹션 8 주택바우처, 렌트보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FAFSA (연방학자금 무료보조신청)도 문제되지않습니다. 

 

 

5. 그동안 문제를 삼는 정부보조혜택을 받아왔는데 어떡하나요? 

 

지금까지 받아왔던 정부보조혜택은 영주권 신청 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소급적용이 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 시 모든 사항을 사실대로 언급해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 시 도덕성이 중요한 심사요인이 됩니다.  

 

 

6. 시민권자 자녀가 태어날 때 정부보조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데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7. 영주권자가 위의 혜택을 받으면 영주권카드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나요? 

 

이번 개정규칙에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8. 앞으로 문제가 되는 정부혜택을 받았을 경우 추방이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영주권을 받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추방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차후에 비이민비자로 미국입국 시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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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금 현재 혜택을 받고 있다면 취소해야 하나요? 

 

이민국이 문제를 삼는 혜택을 받고 계시다면 바로 취소하셔야 됩니다. 

 


